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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자원을일구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쓰레기의 문법” 연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한국체육대학교 강사  

학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석사 졸업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연락처 

 http://www.juncholkimso.me  

 junchol.kim.so@gmail.com

연구

단행본 

 『가난의 문법』(2020, 단독)  

   - 경향신문 선정 2020년 올해의 책 선정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학술) 선정작  

 『똥의 인문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교양) 선정작 

『서울 동의 역사 - 강서구』(2024, 공동) 

『서울 동의 역사 - 광진구』(2025 예정, 공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 방이동』(2026 예정, 공동) 

연구논문 

 「정부의 ‘자활’ 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2021) 

 「청계천에서 난지도로」(2023) 

 「느린재난 앞에서 선 노인」(2024)  

서평  

 「개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2024) 

 「울면서 달려들어도 괜찮은 사회를 상상하기」(2023) 

 「’상호의존’이라는 희망」(2022) 

 「’강남화’라는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2019) 

 「기록과 ‘소설들’을 포개어 서울을 다시 읽기」(2019)

http://www.juncholkimso.me
mailto:junchol.kim.s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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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개

도시서울의 인문사회과학 

8/23 (토) 10시-13시  

  도시서울을 어떻게 연구할까 (강의) 

8/30 (토) 10시-13시  

  서울살이와 일상사회학 (강의)  

도시서울에서 ‘공존’ 돌아보기 

9/6 (토) 10시-13시  

  1969, 서울의 ‘대-개발’과 삶의 변화 (강의)  

9/13 (토) 10시-13시  

  1983, 달동네와 달동네사람들의 삶 (강의)  

9/20 (토) 10시-13시  

  1995, 대도시 서울의 양면성 (강의) 

9/27 (토) 10시-13시  

  2002, 서울아파트의 자서전 (강의) 

10/4 (토) 10시-13시  

  2015, 늙은 도시 서울 (강의) 

중랑에서 ‘공존’을 상상하기 

10/11 (토) 10시-13시  

  중랑을 산책하기 (강의/산책) 

10/18 (토) 10시-13시  

  중랑을 기록하기 (워크숍) 

10/25 (토) 10시-13시  

  중랑의 켜 쌓기 (워크숍)  

11/1 (토) 10시-13시  

  중랑에서 같이 살기 (강의/토론)  

11/8 (토) 10시-13시  

  공존가능한 중랑 만들기 (강의/토론)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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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준 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도시서울을 
어떻게 연구할까?

도시서울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들

중랑상봉도서관 x 지혜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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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 (수)의 변화

인구 증가 추이(1920-2010) 
출처: 서울연구원

인구 전입자/전출자의 수 

출처: 서울연구원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서울시로의 전입자 수 

출처: 서울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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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면적)의 변화

행정구역 면적 변화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천도(1914-1995)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특별시’가 되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wLRVUFRK908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 그리고 ‘특별시’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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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경성부 

- 식민지기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시대 한성의 업무를 담당하던 한성부

가 경성부로 개칭되었음.  

- 한성부보다 격이 낮은 경기도에 소속되었음.  

- 조선총독부는 제령 7호로 지방행정제도를 개정하며 ‘부’는 부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함.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순수한 자치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

라, 행정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 경성부는 경기도의 ‘부’가 되었지만, 경성부의 고유한 사무보다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일제에 예속되어 있지만, 조선의 중심도시로서 자치보다는 관치행정, 또한 일

본식 제도 이식의 문제가 ‘부’제 시행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났음. 

‘한성부’에서 다시 ‘경성부’로  

- “해방 후 일반시민들은 ‘경성부’, ‘한성시’, ‘서울시’ 등의 이름을 통일성 없이 

사용했고, 공식이름은 여전히 ‘경성부’였음. (1975/1/25 조선일보) 

- 1945/9/14부터 미군정은 경성 대신 ‘서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서울

시, 한성시, 경성부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다(김제정, 2014, 89쪽).  

- 1945년 말, 경성부 고문회의에서 한성시로 쓰고 서울시로 읽는 것으로 결정(김

제정, 2014, 86쪽). 

- 우측 그림, 1946/3/13 조선축구진흥회 한성시정대항축구대회(한성시청과 

조선일보의 공동후원) 관련 기사 내 “한성”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1946/5/10, 이범승 부윤이 사임한 이후, 다시 ‘경성부’로 회귀(김제

정, 2014, 86쪽). 
1946/3/13 조선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501250023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5-01-25&officeId=00023&pageNo=4&printNo=16556&publishType=00010
https://ko.wikipedia.org/wiki/1946%EB%85%84_%ED%95%9C%EC%84%B1%EC%8B%9C%EC%A0%95%EB%8C%80%ED%95%AD%EC%B6%95%EA%B5%AC%EB%8C%8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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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서울 

- 1946/8/10 군정청은 <서울시 헌장>(영어, 아래 그림)을 발표.  

- 1946/9/18, 군정법령 106호 <서울특별시 설치>가 발표.  

- 이후, 1946/9/28, 경성부는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하였다.  

- 이후 1949/11/4, 지방자치법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로 재개

칭.   

수도(서울) 

- 본래 활용. 왕이 사는 도시인 ‘수도(首都)’를 가리킴.  

- 어원: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서라벌/서벌/서나벌/서야

벌’ 등으로 불렀으며, 백제 말의 수도인 부여를 ‘소부리’라 

불렀음. 이때 ‘서’는 높고 신령스럽다는 의미인 ‘수리/솔/

솟’의 음과 통하며, 울은 ‘벌/부리’에서 변음된 것. 즉, ‘큰 

마을’, ‘큰 도시’라는 뜻. 삼국시대 수도를 가리키는 것에

서 보통 명사화되었음. 서울은 ‘경도’(京都)라는 한자어로 

표시되며, 이때 ‘경’은 크다, ‘도’는 거느린다/번성하다는 

뜻을 가진다.  

- 비슷한 말: 황성(皇城) · 제경(帝京) · 경사(京師) · 경조(京

兆) · 도읍(都邑) · 왕경 · 경도 · 황도(皇都) · 왕도(王都) 

· 도성(都城) · 수도 · 국도(國都) · 수선지지(首善之地) 

-

<서울시 헌장>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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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헌장>(1946/8/10, 영문)의 내용

제1장 시와 시의 권한 (제1조-제3조) 

- ‘경성부’를 ‘서울시’로 칭하고 특별자유시(municipal 

corporation)로 함.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를 관할함.  

- 서울시의 권한 (1) 시의 업무, 임원, 직원과 관련된 권리와 권한 행사, 

(2) 이를 위하여 필요, 편리, 부수적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제정 실행, 

(3) 도와 시에 부여된 권리와 권한을 갖고, (4) 본 헌장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즉, 자치적 권리가 있음.  

제2장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 (제4조-제11조) 

- 시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원, 교육회 회원.  

- 시장이 임명하는 회와 위원회의 회원, 위원,  학교 관리관, 각 회와 위

원회가 그 소속 수석집행관으로 임명한 집행관, 행정관장, 행정관장 

관리 하 부서의 부장, 검시관, 과세사정관, 회계관, 징세관, 기타 법령

으로 규정 또는 지정한 직원을 시 임원으로 함. 

- 시장, 참사회 회원, 회계검사관, 법무관과 재정관리관은 시민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으로 규정함. 

-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의 임기, 권한, 보수 등 규정함. 

제3장 입법 절차(제12조-제16조) 

- 참사회의 활동 중심로 결의와 법령의 조치 규정  

- 모든 입법 조치는 법령에 의하며 모든 법령의 머리말에

는 “서울 시민에 의하여 제정함”이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함.  

- 참사회 의결 이후 시장의 승인 과정, 법령과 결의의 기록 

공표와 효력 발생, 긴급 안건 등의 내용 명시함.  

제4장 각 회, 위원회, 각 부장과 임원의 일반 권한과 직무 

(제17조-제22조) 

- 참사회와 시장 또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와 위원

회의 권한과 직무에 대하여 명시함.  

- 선출직 임원과 임명된 부장의 권한과 직무, 그리고 청문.  

- 이들의 청문/조사와 소환권, 행정사무 불간섭, 행정법규, 

허가와 검사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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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헌장>(1946/8/10, 영문)의 구성

제5장 선출직 임원의 권한과 직무(제23조-제29조) 

- 시장, 시 법무관,  재정관리관, 회계검사관, 선출직 임원의 보좌관과 

그 직원, 행정관장의 권한과 직무 규정.  

- 제29조, 시의 행정업무에 관하여 시장과 참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

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관장이 관할하는 모든 행정부서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한 권한과 직무를 가짐.  

제6장 각 부(제30조-제48조)  

-  공영부, 토목에 관한 법률 절차, 상하수도와 기타 부속 공사, 궤도, 

영선보관국, 부동산국, 검시관(법의관), 소방부, 방화국, 학무부, 교육

회의 권한과 직무, 학교관리관, 도서국, 공익사업부, 보건위생부, 후

생부, 상공국, 허가소원회 

- 영문판에는 ‘경찰부’ 내용이 존재. 한글 공포문에는 제35조와 제36

조 사이에 단지 ‘부’의 명칭만 적혀 있음. 1946년 4월 미군정이 경찰

을 국가경찰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글 번역본에서 빠졌음. 

- 영문판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적혀 있다. “Police Department - 

The police departm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that are now or that may hereafter be conferred on 

the police department at provincial level.” 이를 번역하면 “경

찰부는 도 경찰부 수주에서 부여되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와 같다. 

제 7장 각 위원회 (제49조-제58조)  

- 공원위원회, 예술위원회, 도식계획위원회, 인사처, 예산과 

회계수속, 봉급령, 기금 융통, 부채의 제한, 손해 배상 청

구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  

- <서울시헌장>의 효력 발생일.  

<서울시 헌장>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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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서울’을 누가 제안했는가  

- 김형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취임 즉시 현 서울시의 명칭을 ‘한성부’에서 ‘서울시’로 개칭했

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른바 서울시를 ‘한자’로 

쓸 수 없지 않느냐는 이유였다. 또 서울은 수도(큰 도시)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이지 역사나 상징성이 있는 고유명사가 될 수는 없다는 논

리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도 이름을 ‘서울’로 하면 이것이 

곧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226-227).”  

<서울시헌장>(1946/8/10)의 등장 과정 

- 1946년 4월 이전 미군정 산하의 총무과를 살펴봐야 함. 당시 법률

고문인 Emery J. Woodal이 미군정 초기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광범

위하고 잠정적으로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법령’을 기초하는 입법기

능을 가짐. 당시 총무과 산하 법무계(정부자문부, 법연구부, 법초안

부, 법조사부 등)에서 영문으로 기초한 법안 생산. 이후 행정계의 번

역부를 통해 국문 번역. 

- 1946년 4월, 미군정은 3월 개최되었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

회에 들어감.  이즈음 군정기구 개편 시도. 총무과를 폐지하고, 그 업

무를 사법부로 이전. 시법부의 법률심의국(법적 의견 및 법률적 문

제 검토), 법률기초국(<관보> 생산), 법률조사국(필요 법률 조사 및 

변경 권고 등)으로 이전. 

- 1946년 4월 26일 미군정 민정장관과 군정장관이 법률

심의국에 <서울시헌장>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이에 대

한 법률심의국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정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재정비해야 하는지? 

2) 시정부를 세우지만, 이후 만들어진 한국정부를 세우는 

것에 의한 변경 가능성 고려 

3) 도시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  

4) 정부시스템 수립과 이를 기초하느 헌법 제정 이전에 성

루시 정부를 수립하는 건 시기상조 아닌지? 

5) 시카고나 일리노이 등의 특수한 도시 헌장인지, 주어진 

등급(a given class)의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인지? 여기서 문제는 투표권, 그리고 “경찰” 등.  

6) 시 법령이 국가 법령을 무시할 수 있는 건지? 

7) 미국과 달리, 선출직 임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공무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분위기. 

8) 도 및 중앙정부의 조직과의 연결. 

9) 이 헌장은 미국 도시에서 채택된 헌장처럼 읽혀지며,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부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위치한 

동양의 도시에 허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님.  

10) 서울시헌장안은 채택되었고, 서울은 중앙정부 및 기

존 도와의 관계에서 도의 위상을 가진 독립도시

independent city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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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부 특별 발표 (1946/8/15, 영문)

미군정청 공보부의 특별발표  

- “극동역사상에 처음으로 한 도시가 시민의 소원대로 자치할 헌장을 

바덧다. 조선군정장관 아춰얼 러취 소장이 금일발표한 헌장에 의하

야 서울이 경기도 관할에서 이탈하야 완전한 한 개의 도 수준으로 승

격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조선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민주의 지

방자치의 도시를 가지게 되었다. 

- “군정청에서는 해(당) 헌장에 있어서 서울시민에게 대하야 실질적 

기관을 준 것이오. 장래에 대한 약속을 준 것은 아니라고” 러취 장군

은 말하였다. “이것은 전 일본법률의 모호한 해석을 제거하는 것으

로 국민이 정부의 노복(종살이?)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기 헌장

에 명기된 바와 같이시정은 즉시 현임 관리가 보통 선거법이 설정될 

때까지 차를 운영할 것인데, 이 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서울시민이 투

표로써 시장을 선거하게 될 것 이다. 이 헌장에 의하면 시에서는 도

청과는 관계 없이 그의 직권으로써 시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

령과 규정을 통과시키고 차를 개정하게 되어 있다.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보안위생, 교육, 오락급일반 후생을 위하야  법률을 제정할 권

리가 부여되어 있다. 선거기관도 국민이 자유로 그 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경성부는 어쩌다 ‘서울’, 그리고 ‘특별시’가 되었나? 

‘서울’이란 명칭의 첫 번째 활용, “서울대학교” 

- 식민지기 당시 “대학기관 - 구제전문학교(旧制専門学校)”의 구분  

- 구제전문학교는 1903년 “전문학교령”에 따라 , 요즈음의 중학교/고

등학교 통합과정에 해당하는 구제중학교/구제여학교 졸업생을 대상

으로, 3년 이상 교육하는 학교. 이는 영어로 college, 즉,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학은 제국대학의 전유물) 

-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미 군정법령 

102호)에 따라,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과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

공업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

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등이 폐지되고, 서

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내 단과대(법과대학·공과대학·의과대학·농

과대학·상과대학·치과대학”)로 개편되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6081500209201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6-08-15&officeId=00020&pageNo=1&printNo=7055&publishType=00020
https://www.snu.ac.kr/about/history/history_record?md=v&bbsidx=147424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B%A6%BD%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EC%84%A4%EB%A6%BD%EC%97%90%EA%B4%80%ED%95%9C%EB%B2%95%EB%A0%B9/(00102,194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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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미군정청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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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법령 제 107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의 서울시의 분리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  

제2조 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및 

권한이 유함.  

제3조 본령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이관 

종전 서울시에 관한 경기도 직원 중 서울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인사행정처의 추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임함. 

인사행정처는 이에 관하여 예히 경기도지사 및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

함  

경기도 경비 및 기금 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사계국장의 지시

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서 서울시에 이관함 

사계국장은 이에 관하여 예히 경기도 지사 및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

함  

제4조 서울시의 관할구역 

서울시는 현재의 구획에 따라 8구로 구성함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제5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발생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군 육군소장 아처 러취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  
<미군정청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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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구의 설치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28) 

- 서울특별자치시로 개칭된 상황. 

 서울시는 정명 개정(10/2) 이후인 10/7 서울시로 정식개칭. 

- 기구 개혁  

1) 부시장제의 실시 

2) 서울시 운영기구를 부시장 아래 7부, 6국, 1처, 4회로 기획  

- 서울 시내 가옥 및 기타 건축물을 개축하려면 소방국의 허가 획득  

- 시내 각 대학 및 사범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는 전부 시 교

육회의 관리 경여 아래  

- 보건위생부와 후생부의 구분  

1) 보건위생부: 공중보건시설, 임시진찰소, 병원 등의 유지 경영 

2) 후생부: 구제, 후생, 이재민, 고아원, 빈곤자 부조 담당  

- 상공부 

1) 서울시의 공업과 상업 등 생산 부문을 맡아 무역과 시민생활의 주

요 물자의 배급통제 업무 담당  

2) 청과시장 감독  

특별시 승격 이후  

- 경기도에서 취급하던 서울시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이관받기 시작  

- 총무부 소속 재무, 학무, 산업경제 부서를 재무국, 학무국, 상공국으로 

승격 

- 세입 규모도 기존의 도세 중 30% 정도에서 70%가량으로 확대 

정명 개정(1946/10/2, 조선일보) 

- “이번 특별시로 승격한 서울시의 ‘정명’ 개정에 관하야 시

청에서는 그동안 각 정회대표외 사계의권위 황의동, 윤백

남 제씨를 초청하여 심중토의를 한 후 지난 2일부 서울시

고시로 개정 정명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10/1부

터 변경되었음.)  

- “개정취지는 대체로 합방 이전의 명칭을 채택하였고, 혹

은 위인명장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쓴 곳도 있으며, 정은 

동으로, 정목은 가로 고치었다.”  

경찰서명 개정(1947/2/6, 동아일보) 

- 수도관구 경찰서에서는 시내 정동명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전동명을 사용하여 왔는데, 일일부로 개정된 정명

에 의거하야 경찰서 중에서는 전 본정서만을 고처 새로

히 중부경찰서로 부르고, 남저ㅣ 경찰서는 종래 명칭 그

대로 사용하기로 되고, 각 관활 파출소의 명칭은 개정된 

동명으로 변경되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6100500239102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6-10-05&officeId=00023&pageNo=2&printNo=7168&publishType=0001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70206002092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7-02-06&officeId=00020&pageNo=2&printNo=7196&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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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구의 설치

서울시 헌장 수여식 (1946/11/21) 

- 기구 개편 및 확충의 법적 근거인 법령 제 106호 <서울

특별시의 설치> 공포 이후, 미군정은 1946년 11월 21

일 10시 서울중학교에서 <서울시 헌장> 공포식 및 수여

식 행사를 실시함.  

-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고, 특별자유시로 함.  

- 기념행사  

1) 운동경기(축구, 농구) - 서울운동장 

2) 영화, 관현악 - 국제처장  

3) 기념마크 도안 수집 

4) 시립의료기관의 무료 개방 

참고자료  

- “식장에는 하지 중장대리, 브라운 소장군정장관 대리, 헬

믹 대장, 조미 양 시장 등을 비롯하여 수백명 관민이 모인 가

운데 열시 정각 고려관현악단의 웅장한 진악으로 개회되었

다. 조미 양 국기가 입장하자 미인 시장 윌슨 중좌와 시장 김

형민 씨의 기쁨에 넘치는 식사가 있었고, 곧 이어서 헬믹 대

장으로부터 김 시장에게 헌장을 수교하였다. 때는 11시 정

각, 이로서 서울은 명실공히 특별자유시가 된 것이다. “ 

(1946/11/22 경향신문)_

“새로 제정된 서울시 휘장” 

1947/4/3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휘장(마-크) 현상모집요령” 

1946/11/20 <동아일보>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3_1946_11_21_010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611220032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6-11-22&officeId=00032&pageNo=2&printNo=42&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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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어쩌다 특별자유시 혹은 특별시가 되었나

1946년 11월 19일,  

- 윌슨은 <서울시 헌장>의 의미를 이렇게 말함.  

“이번 헌장은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권 수립의 선구자로서 

동양 최초의 민주주의적 시헌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 그 

근본정신은 성문화된 헌장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 직원의 행동을 엄격히 규정하는 데 있

다. 가령 이 헌장에 중요항목으로 되어 있는 시회로 말하더

라도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선정된 위원회로서 구성되는 만

큼 그 결의는 결국 시민의 자유스러운 의사의 반영일진대 

시장은 물론이요 하지중장이라도 하등 간섭을 못할 것이

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특별시 헌장이 21일을 기하여 시민

에게 공포하는 것이니 시민제위는 이것이 우리의 헌장이라

는 의미에서 언론기관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한 조목 한 

조목씩 철저히 검토하여 가장 선미로운 헌장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에 관한 모든 합법적 사

항은 서울 시민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기쁨과 책임을 이 헌

장을 통하여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1949/11/4 <지방자치법>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로 개칭.



전쟁은 서울에  
무얼 남겼는가



전쟁은 서울에 무얼 남겼는가

22



전쟁은 서울에 무얼 남겼는가

23

전쟁과 인명피해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인명피해  

- 국군과 UN군을 포함한 18만 명 전사 

- 국군 부상자 45만 명, UN군 부상자 10만 명 

- 국군 포로 8.343명(송환 포로), UN군 포로 5,817명(송환 포로) 

- 민간인 99만 명과 경찰관 1만 여 명의 희생 

- 북한군 사망 54만 명 등 남/북 행방불명/실종자 1백만 명  

- 전쟁고아 10만여 명(남한 전체)  

피난가지 못한 서울 사람들 

- 서울 내 20만여 명(전쟁 난민,  전쟁 포로, 전쟁 미망인 등) 

서울사람들의 피해 

- 1949년, 1,418,025명 → 1950년 1,693,224명 → 1951년 

648,432명 → 1952년 716,865명 → 1953년 1,010,416명 

→ 1954년 1,242,880명 

- 전쟁 전 주택은 19만 동(무허가건물은 3만 동 내외). 여기서 3만 5

천 동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반 넘게 불이 타서 개축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이 2만개 동.

- “서울역은 내부가 완전히 불타버렸고, 용산역과 철도국, 청량리역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으며, 충무로 입구에 위치한 중앙우체국은 

벽면만 남아 있었다. 각급 학교교실 4,500개가 불탔고 온전하게 남

은 파출소는 거의 없었다. 561개의 공장이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

었고 한강 인도교를 비롯하여 48개의 교량이 파괴되어 교통은 거의 

마비되었다. 폐허라는 말로밖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게 된 거리에

는 수많은 전쟁고아가 방치되어 있었고, 수천의 여인이 몸을 팔아 생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손정목, 2003,11~12쪽).” 

- “분하다 못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은 일사후퇴 때 대구나 부산으로 

멀찌가니 피난 가서 정부가 환도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로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은, 서울 쭉정이들이 북으로 남으로 끌려 다닌다

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피난살이의 고달픔이 유행

가 가락에 매달려 천 년을 읊어 댄대도 어찌 서울살이의 서러움에 미

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한지 몰랐다. 부러웠기 때문

일 것이다.” - 박완서, 2005,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지

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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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도시재건 계획

시가지정리 

- 1952년 도시재건계획(전재부흥계획)의 수

립.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바탕

을 두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도로

확장계획, 용도지역계획 등을 수립한 서울 

도시계획의 효시.  

- 시가지정리는 전쟁피해가 심한 도심지역과 

주요 간선가로변의 퇴락한 건축물을 재건하

기 위한 일종의 재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

리방법을 적용하여 총 19개 지구 30개동

(약 1.6㎢)에 걸쳐 시행되었다. 

-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서울都市計劃街路

網圖>는 1960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작한 도시계획 관련 지도. 1952년 수립

된 도시재건계획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

해 작성되었으며, 1952년 이후의 추진사항

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서(1960) 

소장: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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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쓰레기 처리

전적지정리자 

- “1952년 2월 11일에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주민에게 시민증이 발

급되었다 … 시민 중 영등포구 7만 4,458명을 빼면 강북 시민은 24

만 7천 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전부가 노약자 아니면 여자들이었

고, 그것도 젊은 여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시가지의 잔해, 콘크리트와 벽돌조각, 흙더미, 뒤엉킨 전신주 등

을 제거하고 운반할 수는 없었다.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강변나루

터에서 한강 도강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힘깨나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도강의 시켜 국민반 단위로 묶어 구청장 책임 아래 전재지 정리

를 한다는 것이었다. …1952년 2월 5일자로 청소업무 일체를 구청

으로 이관했다(정식이관은 1953년 2월 13일자 예규). 그때 선발된 

자들에게는 ‘서울 전적지정리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각 구청 청소

담당 책임자 인솔 하에 한강을 건넜다(손정목, 2003, 102-103

쪽).” 

- “한 개 또는 두 개 구에 월요일-토요일까지 일주일씩 배당한 것을 보

면 이때 ‘전적지 정리’ 즉 ‘노임 없는 청소인부’로 서울에 들어온 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가 없다(손정목, 2003, 102-103쪽).”  

-  “피해적지 정리작업은 국민반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동원 실시되어 

총면적 804,870평을 정리했다. 동원된 인원수는 국민반원 

218,353명, 의용소방대원 6,603명이었다.” 

“오는 15일(1952년 9월 15일)부터 착수하게 된  

서울전재적지정리에 대하여 아직 서울에 입경하지않고  

서울에피해적지를가진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서울에 입경이 허가될 것이라고 한다.  

중구 9월 8일-9월 13일, 종로 9월 15-9월 20일, 용산/마포 9월 22-

9월 27일, 남대문/성동 9월 27-10월 4일, 동대문/성북 10월 6-10월 

11일, 영등포 10월12일-10월 18일”  

 “전적지정리자 입경일자를 결정”, 1952년 9월 5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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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똥오줌 처리

해방 후 

-  해방 후 서울의 상황은 “불미(不美)”한 상태였다. 똥

오줌으로부터 퍼지는 냄새와 쌓인 겉보습도 좋지 않

았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을 맞아 

돌아온 사람들은 서울의 ‘위생’문제를 짚으며 시가 청

소할 것을 요구했다. 1947년, 용산구와 마포구, 성동

구, 중구에서 “대행기관을 계약해 ... 분뇨를 처리케 하

는 동시에 분뇨판매권을 넘겨” 주며, “구청에서 처리

할라면 하로(하루) 한 마차에 600원 가량 들지만 대

행기관더러 시키면 2백원, 즉, 구민 부담이 평군(평

균) 3-40원 밖에 안될 분 않이라(아니라), 대행인은 

하로(하루)에 동원되는 사오십대의 마차”가 있으며, “분

뇨(가 자연스레) ... 시외농촌에 파는 이운(이윤)”을 

올려 능률적이라 했다. 이처럼 똥오줌을 치는 일은 시

당국의 행정 가운데서 꽤 큰 이권사업이었다. 

-  그렇지만 이 ‘대행인’만 똥오줌을 쳐내는 건 아니었

다. 대행인이 맡지 않는 지역과 시간엔 인근의 농민들

이 서울로 들어와 똥오줌을 쳤다. 1950년 4월 1일부

터 금지됐다.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계약한 업자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월 2회

로 동·통·반을 순회하여 작업하리라는 바 동장은 인

분 수거 여부를 조사하고 수거제(收去濟)의 검인(檢

印)을 하게“ 했다. 동시에 종로구·한강인도·이북간선

·충정로가 일대에는 똥오줌을 운반하는 마차의 출입

이 금지됐다.

전쟁 이후 

-  전쟁 이후 상황은 뒤바뀌었다. 전쟁으로 인해 위탁이 중지됐고, 전쟁 중에는 서울시

가 트럭 10대를 개조해 직접 처리했다. 휴전이 이뤄지기 직전, 서울시는 구청이 직

접 처리하던 것을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맡겼다. 1953년, 10월 15일부터 서울시내

의 분뇨는 ‘대한청소협회’라는 민간업체가 도맡았다. 그렇지만 같은 해, 11월까지 

“시 당국의 트럭 23대와 우마차 50대”로 “분뇨 15,044석”을 반출할 수 있는 정도

로 그 능력이 제한적이었기에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1950

년 금지된 농민의 똥오줌 수거는 불법적이지만 암암리에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지

며, 언론에서의 단속 사례를 볼 때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 1956년을 기준으로, 분뇨 처리를 대행한 민간업체는 시민들로부터 한 지게당 30

환을 받았는데, 이렇게 트럭 한 차당 2,400환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리고 이 분

뇨를 비료장수들에게 매각해 매년 3,000환-5,000환을 벌었다. 즉, 매일같이 수수

료를 받고, 일년에 몇 차례 분뇨를 매각해 돈을 벌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일종의 운

행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제외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비, 그밖의 잡비를 지

불했다.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서울의 찬가(1966) 

작사/작곡 길옥윤 

노래 패티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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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gEn50Jj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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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https://www.youtube.com/watch?v=KSIg8nseeMo


서울특별시 지도 도심부(195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청계천을 중심으로 본 1957년의 도시서울 도심부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삼일고가도로 개통 

1969년 3월 22일, 동아일보

서울시내 중심가에 환상 고가 고속도로 

1967년 6월 14일, 조선일보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새서울 약도(197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여의도 (개발 계획도)와  한강개발

1969년 시민아파트 건립계획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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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m8POssQ_X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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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이라는 대형상권의 형성과 쇠퇴

- "청계천변의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70

년대 말이 되면 청계천변을 비롯한 중구의 상권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이

다. 당시 전국 도매거래액이 2조4천4백87억원으로, 중구는 7천8백83억

원으로 32.2%를 차지했고, 도산매거래액의 크기가 인천과 울산, 충북 전체

의 크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의약 및 화학제품이 전국의 

19.1%, 서울의 41.7%, 기계류는 전국의 69.1%, 서울의 78.7%, 건축자

재와 금속류, 전기기기 등의 부문에서 모두 전국의 20-54%, 서울의 35-

78%에 달했다. 사실상 중구의 산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지배한 수준

이었다(<경향신문> 1978. 1. 23, "상권의 과밀지대: 서울 중구권을 분석

한다”) 

- “서울 을지로3가에서 청계천과 종로 3가를 거쳐 돈화문 앞까지 이르는 상

가지대는 분업화된 자동차병원가라 할 수 있다. ...... 을지로 입정동 쪽은 타

이어, 그 맞은 쪽은 8톤 이상 트럭 등 중장비부속상, 청계천 쪽은 엔진의 연

소장치, 배관부문이다. 청계천을 건너가 관수동 쪽은 컴프레서, 모터 등 기

계류, 장사동 편 중간은 배터리, 스타트 모터 등을 취급한다(<매일경제> 

1968. 11. 11).” 

- 1987년부터 차례차례 시작된 '용산전자상가', '영등포 당산동 기계부품유

통상가', '구로 기계부품유통상가', '고척동 산업용품 상가', '시흥산업용재 

유통상가', '중앙철재종합상가'등으로 분산/이전하기를 요구받고, 상당수

의 업체가 이전했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

생했고, 이 변화는 청계천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집

중도가 낮아졌고, 서울시의 산업 역시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옛날 장꾼들이 몰렸던  
을지로 청계천 종로 3가일대” 

<경향신문> 197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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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서울 상가판도” 

<매일경제> 1968. 1. 1.

"청계천3가에 빽빽이 들어선 공구상가" 

<매일경제> 1983. 8. 30

"국토개발이 가져 올 70년의 한국 <8> 서울의 미래상 (7) 남대문로 , 충
무로, 퇴계로" 

<경향신문> 196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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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의 상과 하” 

<경향신문>, 1983.10.17.

"을지로 시범상가 조성 계획도” 

<경향신문> 1983. 8. 27.

"을지로 페인트상가” 

<동아일보>, 199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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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600년 서울 재발견  
<20> 청계천일대 자재시장” 

<동아일보> 199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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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1960년대, 또다른 시작점 

- 최초의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서울은 곳곳에 무허가 판자집을 포함한 무질서한 주택이 밀집하여 도시미

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환경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사회악의 근원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지구는 수없이 있으나 우선 긴급한 곳인 영천 일

부, 금호동 일부, 보광동, 서울대학 뒤 산, 공덕동 일대와 해방촌 및 종로3가 

지역 등 140만평을 훌털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한편 아담한 아파트

를 짓도록 한다(서울시, 1966, 338-339쪽).“ 

- 당시의 사정은 이랬다.  

“서울의 인구는 3백 20만으로 늘어나 뒤떨어진 도시 형성 속에 숨가쁜 삶

을 영위하고 있다. 서울시민 59만 9백 63가구가 31만 1천 6백 85가구의 

주택에 살고 있다. 한집에 평균 9명이 살고 있는 서울은 한 집에 두 가구가 

살고 있는 폭으로 전 가구수의 51%가 겨우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26만 4천여개의 집이 모자라지만 해마다 3만 8천 1백 

88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난 해결은 생각도 못 하게 되었다. … 시내의 

주택을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현대식 30,677, 기와집 155,833, 초가 

27,832, 함석집 8,405, 왜식 16,317, 연립주택 10.445, 아파트 354, 겸

용 7,128동이 있으며, 이외에도 판잣집 3만4천2백39동, 토굴 2천2백30, 

기타 1만8천6백 25동. … 서울인구 중 통계숫자 속에 살지 못하는 부랑인

구도 많다. 서울 한복판 남산 공원 토관 속에서 사는 4백여명의 ‘집시’들.” 

“재개발 지구” 지정, ‘재개발’이라는 용어의 개발 

- <도시계획법>(1962)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학교, 도서관, 유원지, 녹지, 도살장, 묘지, 화장

장, 진개 및 오물처리장, 저수지, 방풍시설, 방화시설, 방수시설, 사방

시설, 방조시설,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 

- <도시계획법 시행령>(1965) 

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건축물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

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고도지구를,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할 때에 

임항지구를, 공공용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이편을 

도모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업무지구를, 불

량지구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재개발지구를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지구(미관지구, 재개발지구) 지정 

1966년 2월 7일 기안, 서울기록원 소장

건설부고시2153호, 서울도시계획 미관지구 및 재개발지구 

1966년 1월 18일 고시, 국가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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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지구(미관지구, 재개발지구) 지정 

1966년 2월 7일 기안, 서울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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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 재개발지구 설정 

1966년 10월 15일 고시, "관보 4475호”, 국가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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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월동대책에 대한 탄원(민주공화당)
1966년 10월 25일, 서울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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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이전에 따른 계획
1967년 7월 25일, 서울기록원 소장

서울무허가건축물양성화계획
1967년 4월 27일, 서울기록원 소장



무허가건축물철거자료제출
1967년 1월 18일, 서울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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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도심부 재개발과 판자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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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염색 (1958)  한영수; 만리동(1959) 한영수; (미상)홍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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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 청계천(1960), 임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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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면(9) 청계천 암거공사  

1961/2/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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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dOj5y7FqcXk


<세운상가> 안내장 발부 승인
1968년 4월 16일, 서울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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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을 풀어 윤락여성 1천 9백 62명, 포주 1백 11명, 펨프 1백 27

명을 찾아서 개개인의 사정을 알아봤다. “이같은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낮에는 윤락여성, 포주들을 모아놓고 반대하는 자는 가하없이 의

법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밤에는 윤락여성 가운데 거물급(?)으로 

통하는 이모양 등과 왕초 포주인 터주대감 김모 노인 등을 찾아가 협조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다”고 이청장은 철거작전의 비결을 털어놓았

다. (종로구청장 이희준에) 의하면 철거 후 윤락여성들은 대부분 고향으

로 내려갔으며 2백 24명이 시립부녀보호소에서 미용, 편물 등 기술을 

배우고 있고, 2백 15명 만이 계속 변두리 지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서울시내 나머지 10개 철거지역의 철거도 종삼같이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윤락지대를 없앤 이청

장은 자신이 만만했다. - 

- “68년의 시련 <끝> 종3적선지대 철거” (1968/12/29, 조선일보)

그녀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소장 김종렬 경위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우범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24시간 근무체제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텍사스 

촌으로 불리는 월곡동 88번지 일대 79개의 무허가 주점, 칼부림이 끊

이지 않는 월곡동산 2 판자촌, 날치기, 소매치기가 들끓는 미아시장 등 

3개 시장을 커버하려면 3개 파출소, 3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김소

장은 강조했다.  

- “11만명 치안을 12명이” (1971/11/12, 조선일보)



1972년 당시 마장동 근처 항공사진 

서울특별시청 1972년 1차 촬영, 국토정보플랫폼

발전하는 서울, 소외당하는 서울



노무라 모토유키 사진 (197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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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1972년 1차 촬영 서울특별시청 1975년 1차 촬영 서울특별시청 1975년 2차 촬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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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1976년 1차 촬영 서울특별시청 1976년 2차 촬영 서울특별시청 1977년 1차 촬영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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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도시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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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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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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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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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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